
접수번호 2016-3580000-0021657

민원명 건축허가-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

접수일시 2016년 10월 17일 10:16 처리예정일시 2017년 06월 08일 18:00

건축주 이은주 (010-9253-1023) 신청인 이은주 (070-4445-5463)

담당부서 건축민원과 처리자명 박춘병

보완요청일 2017년 05월 16일 보완마감일 2017년 05월 31일

보완완료일 2017년 06월 07일

민원 서류 보완/보정 요구서

2020년 02월 18일출력일 :

보완내역

옹진군 통합심의위원회(건축,군계획) 심의 결과(조건부 가결)에 따른 보완(이은주)

우리군 영흥면 내리 1212-3번지 일원 상 건축허가(허가사항의 변경) 신청에 따른
개발행위허가 협의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57조(개
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) 규정의 통합심의위원회(건축,군계획) 심의
결과(조건부 가결)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, 2017.5.31.(수
)까지 세움터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보완사항

○ 준공 전까지 인근 부설주차장 확보(400대 이상)를 위한 계획서 제출.

○ 진입도로 포장계획서 제출.

○ 공사 시 주변 해역에 대한 부유물질(탁도) 저감방안 강구.

○ 주차장 및 건물에 의한 비점오염원 처리계획 제시.

○ 오수처리 설계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요구되며, 방류농도는 주변 방류수역에

준하는 BOD, COD, SS 농도로 처리할 것.(환경전문가 자문 검토)

○ 급수량과 오수량 산정을 구체화하여 산정하고, 현실성있는 수처리계획 수립.

(객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분리하여 계산)

○ 건물 색채 계획 재검토 요망(과도한 녹색 배재).

○ 경관조명 연출 요망. 끝.

담당자 이민영 899-2815



인천광역시 옹진군수


